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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  약

   

  건축물은 화재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해서 주요 구조부를 일정 수 의 내화구조로 시공되어

야 한다. 재 국내에서는 건축물 주요 구조부의 내화성능을 인정한 법정 내화구조를 규정하고 있

으나 외국에 비하여 내화성능  구조의 구분없이 일률 으로 3시간의 내화성능을 규정하고 있으

며, 이경우도 규정된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어 최근의 재료  공법 등을 히 수용하지 못하

고 있는 실정이다. 이에 따라 재 건축물 세부구조, 부 별로 내화성능을 세분화하여 규정할 필요

가 있으며. 이를 해 내화구조의 시험 자료를 근거로 한 경제 , 효율  제도개선이 요구된다.

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법정내화구조로 규정된 벽체 구조를 상으로 내화성능을 

평가하여 각 구조별로 법정내화구조를 세분화한 기 자료를 제시하 다.

1. 서 론

 

  화재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해서는 건축물 주요 구조부(기둥, 보, 벽, 바닥 

등) 등을 일정 기 의 내화구조로 시공하여야 한다. 재 국내 건축법 “건축물 피난․방화

구조 기 에 한 규칙 제3조”에 건축물 주요 구조부의 내화성능을 정부에서 확인하여 인

정한 법정 내화구조를 규정하고 있으며,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-331호 “내화구조의 인정 

 리기 ”에서는 규칙 제3조의“기타 내화구조의 성능지정”에 근거한 내화구조의 확인 

성능기 을 규정하고 있다.

  미국, 캐나다  일본 등 외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와 부 , 층수에 따라 내화구조 상에서 

제외하거나 내화성능을 30분～4시간까지 분류하는 방법으로 내화구조제도를 운 하고 있다.  

  미국에서는 2000년 제정된 International Building Code(IBC)에서 옥외 노출 철골조에 해서

는 내화구조 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, 내화피복재의 종류, 두께에 따라 1～4시간의 내화성능

을 설정하여 건축물의 용도  부 별로 용하고 있다. 캐나다의 경우는 National Building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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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ode of Canada에서 용부 에 따른 내화구조 상 제외  45분～3시간의 내화구조 성능기

을 규정하고 있으며, 일본에서는 기존의 1시간～3시간으로 세분화된  법정 내화구조기  보

다 내화성능 시간 별로  세분화된 철골조 부재의 법정 내화구조기 을 규정하고 있다.

  국내 법정 내화구조는 에서 기술한 외국의 경우와는 달리 구조부 에 상 없이 사용재료와 

두께 등에 해서 일률 으로 최  3시간의 내화성능을 규정하고 있으며, 한 규정후  상당한 

시일이 경과되어 최근의 건축재료  공법의 기술발 을 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. 

  재 건축물의 형화. 고층화추세에 따라 화재로 인한 피해는 형참사로 이어지므로 건

축물 세부구조, 부 별로 내화성능을 세분화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. 이를 해 내화구조

의 시험자료를 근거로 한 법정내화구조의 제도개선이 요구된다.

2. 벽체 법정내화구조 황

  국내 건축법 시행령에서 내화구조를 “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해

양부령이 정하는 기 에 합한 구조”라고 정의하고 있으며, 일정용도  규모에 따라 건축

물의 주요구조부(벽, 기둥, 보, 바닥, 지붕틀, 계단)는 내화구조로 시공하도록 하고 있다.

  건축법 50조 제①항에서는 그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법  근거를 명시하고 

있고, “건축물 피난․방화구조 등의 기 에 한 규칙” 제3조에서는 내화구조를 법으로서 규정

한 시방규정 주로 규정하여 아래의 시방기 을 만족시 최  3시간의 내화성능을 인정하고 있다.

표 1. 법정내화구조 - 벽체 구조

구조부 시방기

외벽  

비내력

벽

① 철근콘크리트조 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7㎝ 이상인 것

②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3㎝ 이상의 철망모르터 는 두께 4㎝ 이상의 콘크

   리트블록·벽돌 는 석재로 덮을 것

③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·벽돌조 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 등의 

   두께가 4㎝ 이상인 것

④ 무근콘크리트조·콘크리트블록조·벽돌조 는 석조로서 그 두께가 7㎝ 이상인 것

기타

① 철근콘크리트조 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㎝ 이상인 것

②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㎝ 이상의 철망모르터(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

   하지 아니한 것을 제외) 는 두께 5㎝ 이상의 콘크리트블록·벽돌 는 석재로 덮을 것

③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·벽돌조 는 석재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의 

   두께가 5㎝ 이상인 것

④ 벽돌조에서 두께가 19㎝ 이상인 것

⑤ 고온·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콘크리트 패  는 경량기포 콘크리트 블록조로서 

   두께가 10㎝ 이상인 것

3. 내화성능 평가

3.1. 개 요

 국내에서 규정된 법정내화구조  벽체 구조의 내화성능을 평가하고, 이를 국내외 규정

과 비교한 후 세분화된 분류체계로 제시하고자 7개 구조의 벽체 시험체를 제작한 후 KS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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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  조 시험체

단일재 구조
무근콘크리트조(25 Mpa)

3000 × 3000 × 100
경량기포 콘크리트 패 조

복합재 구조

철재 보강 블록조 (콘크리트블록)
3000 × 3000 × 100

3000 × 3000 × 150

철재 보강 벽돌조 (시멘트벽돌) 3000 × 3000 × 90

철재 보강 벽돌조 (시멘트벽돌, 양면 미장) 3000 × 3000 × 100

철골조 골구, 양면 철망 모르터 40 3000 × 3000 × 180

철골조 골구, 양면 철망 모르터 30 3000 × 3000 × 160

F 2257-8의 시험방법에서 규정한 차염성  차열성 기 을 용한 비재하 내화성능시험

을 실시하 다.

표 2. 벽체 시험체

3.2. 시험결과

  시험체의 내화성능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.

표 3. 벽체 내화성능

시험체 측정시간
(분)

차염성

차열성
내화성능 

(분)평균온도
(℃)

최고온도
(℃)

무근콘크리트(25 Mpa)-두께 100㎜ 120 120 142 152 120

시멘트 벽돌벽-두께 90㎜ 120 120 166 180 108

시멘트 벽돌벽-두께 100㎜ 150 150 129 172 150

콘크리트 블록벽-두께 100㎜ 120 100 217 246 90

콘크리트 블록벽-두께 150㎜ 150 150 122 216 121

경량기포 콘크리트 패 벽-두께 100㎜ 180 180 73 335 112

철골조 골구 양면 철망 모르터 40 벽-두께 180㎜ 125 125 111 183 124

철골조 골구 양면 철망 모르터 30 벽-두께 160㎜ 90 90 92 266 63

  시험 결과 무근콘크리트 구조, 철재보강 시멘트 벽돌벽(두께 100㎜)을 제외한 기타 구조

의 경우 각각 90분  112분의 내화성능을 나타내 국내 법정내화구조에서 규정하는 2～3

시간 내화성능을 만족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. 특히 철재보강 콘크리트블록벽

(두께 100 ㎜)과 경량기포콘크리트패 벽(두께 100 ㎜)의 경우는 국내 구조와 유사한 일본

의 법정내화구조에서 규정하는 2시간 내화성능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일

부 조 벽 구조의 경우도 내화성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법정내화구조의 내화성능등

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단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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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벽체 법정내화구조 세분화

  외국의 벽체 구조에 한 내화성능기 과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

같이 철근콘크리트구조를 제외한 벽체구조에 한 법정내화구조 분류안을 제시하고자 한다.

표 4. 벽체 법정내화구조 세분화(안)

행 제시안

구조
내화성능 

(분)
구조

내화성능 
(분)

철재로 보강된 크리트블록조․벽돌조 

는 석재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 

블록의 두께가 5㎝ 이상인 것

180

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·벽돌조 는 
석조로서 살두께  마감재료 두께의 합이 

10㎝ 이상이며,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 블록 등의 

두께가 7㎝ 이상인 것

120

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·벽돌조 는 

석조로서 살두께  마감재료 두께의 합이 

5㎝ 이상이며,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 블록 등
의 두께가 5㎝ 이상인 것

60

무근콘크리트, 콘크리트블록, 벽돌, 

석조로서 두께가 7㎝ 이상인 것
120

무근콘크리트조, 벽돌조, 석조로서 두께가 

10㎝ 이상인 것, 콘크리트블록조로서 두께가 
15㎝ 이상인 것

120

무근콘크리트, 콘크리트블록, 벽돌, 석조로서 

두께가 7㎝ 이상인 것
60

고온·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

콘크리트 패  는 경량기포 콘크리

트 블록조로서 두께가 10㎝ 이상인 것

120

고온·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

트패  는 경량기포 콘크리트 블록조로서 

두께가 10㎝ 이상인 것

90

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

4㎝ 이상의 철망모르터로 덮을 것
120

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㎝ 이

상의 철망모르타르로 덮은 것 
120

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3㎝ 이

상의 철망모르타르로 덮은 것
6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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